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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 간 산 퇴직연 도인출사 상자· (DC ) 中

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구인가“ ” ?

1.

퇴직 또는 퇴직연 형(DC 1) 운 하는 사업 에 근로 가 거)

주 달리하는 님 질병 로 개월 상 치료 하는 경우가6

발생하여 근로 가 담하 해 회사에 퇴직 간정산 또는

퇴직연 형 도 신청할 경우 님 퇴직 간정산(DC )

또는 퇴직연 형 도 상 가에 하여 살펴보도록 하겠(DC )

습니다.

퇴직 간정산 및 퇴직연 형 도 련 법규2. (DC )

근로 퇴직 여보 법 시행령 제 조 퇴직 간정산 사1) 3 ( )

법 조 항 단에 주택구입 등 통 하는 사8 2 " "①

란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

주택자인 근 자가 본인 명 주택 구입하는 경우1.

주택자인 근 자가 주거를 목 민법 조에 른2. 303「 」

또는 주택임 차보 법 조 에 른 보증 부담하는 경우3 2 .「 」

이 경우 근 자가 하나 사업에 근 하는 동안 회 한 한다1 .

개월 이상 요양 필요 하는 다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3. 6

사람 질병이나 부상에 한 요양 용 근 자가 부담하는 경우

가 근 자 본인.

나 근 자 우자.

다 근 자 또는 그 우자 부양가족.

퇴직 간 산 신청하는 날부 역산하여 이내에 근 자가4. 5

채 자 회생 파산에 한 법 에 라 파산 고를 경우「 」

퇴직 간 산 신청하는 날부 역산하여 이내에 근 자가5. 5

채 자 회생 파산에 한 법 에 라 개인회생 차개시 결「 」

경우

사용자가 존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 단체 약6.

1) 퇴직연 경우 확 여형 에 한하여 퇴직 여보 시행령 에 한 사 에 해당 경우 도(DC) 2

출 가능하 확 여형 경우에는 확 여형 과 같 도 출 도는 지 않고 퇴직연, (DB) (DC)

담보 출 가 가능하다(50%)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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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규 등 통하여 일 나이 근속시 또는 임 액 임,

이는 도를 시행하는 경우

사용자가 근 자 합 에 라 소 근 시간 일 시간 또는6 2. 1 1

주 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 소 근 시간에 라 근 자가 개1 5 3

월 이상 계속 근 하 한 경우

그 에 천재지변 등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 이 하여 고7.

시하는 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

근로 퇴직 여보 법 시행령2) 조 여 퇴직연 도14 (

도인출 사 ) 법 조에 주택구입 등 통 하는 사22 "

란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" .

조 항1. 2 1 1 2) 1 2ㆍ 3)ㆍ 2 4) 또는 5 5)에 해당하는

경우

도인출 신청한 날부 역산하여 이내에 가입자가 채 자 회2. 5 「

생 파산에 한 법 에 라 파산 고를 경우」

도인출 신청한 날부 역산하여 이내에 가입자가 채 자 회3. 5 「

생 파산에 한 법 에 라 개인회생 차개시 결 경우」

생계 같 하는 양가족 범 에 하여3. 6)

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하여는 소득 법 조 항50 1 7)에

2) 무주택 가 가 본 로 주택 하는 경우1.

3) 무주택 가 가 주거를 로 민 에 른 또는 주택 차보호1 2. 303「 」 「 」

에 른 보 담하는 경우 경우 가 가 하나 사업 또는 사업 하 사업 라 한다에3 2 . ( " " )

근로하는 동안 회로 한 한다1 .

4) 개월 상 양 필 로 하는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질병 나 상에 한 양 비2. 6

가 가 담하는 경우

가 가 본.

나 가 우.

다 가 또는 그 우 양가 득 항 호에 른 양가 말한다 하 같다. ( 50 1 3 . )「 」

5) 그 에 천재지변 등 로 피해를 는 등 고 동 하여 고시하는 사 건에 해당하는 경우5.

6) 민신문고 질 답변 내 참고2016.09.29. ,

http://m.kin.naver.com/mobile/qna/detail.nhn?d1id=6&dirId=60105&docId=261520307&qb=7Iuc64yB67aA

66qoIOuzkeybkOu5hCDth7Tsp4HquIgg7KSR6rCE7KCV7IKwIOyCrOycoA==&enc=utf8&section=kin&rank

=1&search_sort=0&spq=0

7) 득 본공 합 득 는 거주 연 만 해당한다 에 해 는 다 각 호 어느 하50 ( ) ( )①

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에 당 연 만원 곱하여 계산한 액 그 거주 해당 과 간 합1 150

득 액에 공 한다.

해당 거주1.

거주 우 로 해당 과 간 득 액 없거나 해당 과 간 득 액 합계액 만원2. 100

하 사람총 여액 만원 하 근로 득만 는 우 를 포함한다( 500 )

거주 그 우 를 포함한다 하 호에 같다 생계를 같 하는 다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3. ( . )

는 양가 항 호 애 에 해당 는 경우에는 나 한 지 아니한다 로 해당( 51 1 2 )

과 간 득 액 합계액 만원 하 사람총 여액 만원 하 근로 득만 는 양가100 ( 500



두레勞務法人 Tel : 02 2633 3633 Fax : (02) 2633-4249（ ） 　ー
- 3 -

른 부양가족 개 용하며 통상사업장에 는 과 간에 한,

원천징 를 하면 해당근 자에 한 소득공 를 하는 이 본,

공 상 이해하면 며 다만 소득 액에 한 조건 용,

지 아니합니다.

여 소득 법 조 항에 른 부양가족 이라함 근 자50 1 ‘ ’

우자를 포함 이상 직계존속 이하 직계 속( ) 60 , 20① ②

또는 동거 입양자 이하 또는 이상인 자매 국민, 20 60 ,③ ④「

생 보장법 에 른 생 자 아동복지법 에 라,」 ⑤「 」

가 탁 아 양 하는 아동이 해당합니다.

또한 소득 법 조 항 항에 규 한 같이 생계, 53 1 3 ‘

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인지여부는 주민등 동거가족 해당’

거주자 주소 또는 거소에 실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어야

할 것입니다 다만 부양가족 근 자 우자를 포함 직계존속이. , ( )

주거 편에 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 법 조에 규50

하는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 보고 있습니다. 퇴직연 복지과(

-2894,2015.8.27.).

결어4.

퇴직 간 산 또는 퇴직연 도인출 사 개월 이(DC ) 6

상 요양 필요 하는 부모님 질병 료를 해 근 자가 부담해야

하는 요양 용 간 산 퇴직 또는 도인출 퇴직연 하( ) (DC )

해 는 계법 에 거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이 이에 해당

는데 생계를 같이한다는 미는 소득 법 조 항에 거 연말50 1

산시 소득공 상인원 만 이상 에 포함 경우에 이에 해당( 60 )

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 부양가족 상범 에 하여 히 알고

이에 하여 간 산 또는 도인출 할 있도 해주어야 할 것

입니다 끝. .

2016. 10. 17.

노무법 레

포함한다)


